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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 해양 에 한 심 가  해 도  . 

가하고 는  연간 만  상  연안 여객  하1,500

여 동하고 다.

 하여 도  가는 여객  하   

한 과 생계  지하고 는 도 민  나눈다. 

또한 거주지  달리 신체  건  보았  경우에 상

과 애  상  다 상 에 비하여 신체   . 

애  한 해상 통 경  안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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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늘날  가는 애  리에 한 약  비 하여 애  차별 지 않는 경  하고 다 계해사 UN . 

에  에   애  에 하  한 여객  계  운 에 한 고안  시하 다 우리나라에 는 통약  1996 . 

동편  진  시행 어 차량 항공 철도  여객시 에 애 편 시  신 하게 고 다 하지만 해상 통 경  안, , , . 

에 한 심에 비하여 애 에 한 가 한 편 다 본 연 에 는  사  헌 사  통해 우리나라에  애 에 한 . 

해상 통 경  개 하는  연  실시하 다 연 결과 연안여객운  상당  담당하는 과 도   규  항 는  . 

규   어 었다 또한 과 미 에 애  통편 시   낮  뿐만 아니라 낙후  비  고 하고 었다. . 

라   보 과 향상  애  통편  시  신 하게 하여 보편  가  애 에 한  보 해야 한다. 

핵심용어 : 애 여객 미 해상여객운, , , , 

Abstract : Modern countries have almos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creating environment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individuals. In 1996,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resented a recommendation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assenger ships to respond to elderly and disabled persons' needs. In Korea, an act on the promotion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has been implemented,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ve been rapidly installed in ships, vehicles, aircraft, railways and passenger 

terminals. However, the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is less concerned about disabled persons than safety.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maritime transport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through a field survey and literature surve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properly applied to excursion ships and ferries as well as small-scale ports, which are responsible for a large 

part of coastal passenger transportation. In addition to low installation rates of facilities for the transpor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hips and 

terminals, loose equipment was also 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by complementing laws and introducing improved facilities.

Key Words : Disabled person, Passenger ship, Terminal, Human rights, Maritime passenger service



신  결함  는 애  경우에는  한 동  

상당  한 다. 

한편 애는 태어날  갖게 거나 후천  애

 갖게  에 누 나 언 든지 애   수 다. 

라  우리는 신 스스  개 생 나 사 생  상

 할 수 는 필 건   갖  수 없거나 

 갖  수 에 없는 애  동 한 격체  

우하여야 한다 애 도 간  엄  지니고 므  . 

본  리  주 하고 우  수 어야 하는  

 한 해양 도 가  수 없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  해상여객운 에 는 안 한 운

에 심  집 하  나 지 애 에 한 가 

하 다 것  애 에 한 사  심과 가 . 

하게 산 고 는 사  상 과는 동 어  다.

라   연 에 는   보편  가  애  

 보 하고 사  가 필 하다는 에  해상

여객운  야에  애  통 경  검 하고  한다. 

재 지 애 에 한 해상 통 경  진행  연 가 

하  에 시험  연  과 개 안  

안하고  한다. 

 연 에  진 우리나라 애  해상 통 경  

한다  과 승하  시  등에 애  한 가시  

개 과가 나타날 것  다 에 험  연. 

 그간 연 가 하  애  해상 통 경   

검  통해 하 다.

장애인의 해상 통2. 

장애인 인권2.1 

애  신체 애  신 애  (Person with disability)

해 상  동에 약  는 애  가진 사람 다. 

들  건강 거주 주 근  생 동, , , , , 

동   보행 보 향 거  등 본, , , , 

 리들   우 지 못하고 는 것  실 다.

통 야에 는 편 시  하고 애 에 한 

견  남아 어 애 들  각  시   통수단  

등에  편  겪고 다.

애  리에 한 약UN (UN Convention on the 

  월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12 13 UN

에  개  만  채택 었다 애 리 약192 . 

  애  든 과 본   비 애

과 동등하게 향 하도  진 보 하는 것 다, , .

 약  애  리보  가   사

가 강 한다는 에 가 다 애 리 약  . 

 애  수동  보  상  식하는 것에  

어나   주체  하는 러다   

하는 것 다 우리나라는  월  하 고. 2007 3 30 , 

 월 에 비 하 다2008 11 11 . 

한편 애 리에 상  는 당 애  비  

계 주  개 원  과 같  비 하OECD 32 Table 1

다 우리나라  경우 별 애  비  . 5.6  %

원  평균  OECD 14.9 에 비하  격하게 낮  비%

 상  상  비  극   가 다. 

Country
Disabled person ratio 

(%)
GDP per capita 
(U.S. dollars)

OECD-32 14.9 42,092.32 

Luxembourg 21.2 107,708.22

Switzerland 17.4 80,836.66

Norway 20.1 73,615.15

Iceland 19.2 73,092.20

Ireland 5.3 68,604.38

United States 12.8 59,495.34

Denmark 15.1 56,334.61

Australia 17.9 56,135.42

Sweden 16.1 53,248.14

Netherlands 13.6 48,271.67

Austria 23.5 46,435.93

Finland 22.3 45,692.89

Canada 13.7 44,773.26

Germany 14.9 44,184.45

Belgium 13.9 43,243.30

New Zealand 24.0 41,629.33

Israel 16.0 39,974.34

France 21.1 39,673.14

United Kingdom 16.7 38,846.79

Japan 5.6 38,550.09

Italy 8.6 31,618.68

Korea 5.6 29,730.20

Spain 8.1 28,212.46

Slovenia 18.6 23,276.50

Portugal 17.2 20,575.03

Czech Republic 8.3 19,818.36

Estonia 18.5 19,618.31

Greece 7.1 18,945.09

Slovak Republic 10.3 17,491.10

Hungary 13.2 13,459.73

Poland 14.2 13,429.41

Turkey 17.6 10,434.02

source: OECD statics (2018), https://stats.oecd.org.

Table 1. Country states for handicapped person



원  평균      상생OECD 7 1

에 어 움  래하는 애  갖고 는 것  악 고 

는  다 당 내 생산  가   . 1 (GDP per capita)

는 애  Luxembourg 21.2  에 도 애% Turkey

 17.6  우리나라 보다  다% .

우리나라는 원  에  가  낮  OECD 5.6 수  % 

애  보 고 다 하지만 다  가는 주택. 

사 등   통해 애  악한 에 우리

나라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라고 할 수 는 등

애  통해 애  악하  에 다  

가에 비하여 상  낮게 한다고 알  다(Yoon, 

2010).

해상 통 환경2.2 

연안여객운  민들  도 지역에 한 통  

능하고 다 연안여객운  지  도  연결하는 등. 

 도  능  수행하고 는  우리나라에 는 등  

에 라 각각 별 운 고 다.

해운 에  여객(Marine transportation act) (Passenger 

 한 연안여객 원  에  만 에ship) 2011 1,426

 에 만  가하 다 한편   도2016 1,542 . 

사업 에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act)

과 도  하여 연안여객 원(Excursion ship) (Ferry)

 에 만  하 고 에는 만2011 1,172 2016 1,592

 가하 다 결과  해상  한 여객 동  . 

에는 만 에  에는 만 에 달하 다2011 2,598 2016 3,134

(Table 2).

Passenger ship
Excursion ship and 

ferry
Total

2011 1,426 1,172 2,598

2013 1,606 1,293 2,899

2014 1,427 1,317 2,744

2015 1,538 1,529 3,067

2016 1,542 1,592 3,134

Source: KOrean Statical Information service (2018), http://kosis.kr.

Table 2. Coastal passenger transport

(unit: 10,000 person)

연안여객 운  뿐만 아니라 민  생 과도 연계

어 다 도 민  경우에는 연 가 없  . ( , bridge)

경우에 지  경 생 과 료 수   , 

지할 수 에 없다 라  도 지역에 살고 는 주민들. 

 통   매우 하다.

통약  동편  진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 에는 여객시 에 필 한 동isadvantaged persons) 12

편 시   과 같  규 하고 다 동편Table 3 . 

시  매개시 내 시(Connection facility), (Internal facility), 

생시 안내시  타(Sanitary facility), (Guidance facility) 

시  하여 다 여객  미(Etc facility) . (Passenger 

에는 개찰 승강 보안 ship terminal) (Ticket gate), (Platform), 

검사 여객탑승(Security checkpoint), (Passenger boarding 

시  하지 않아도 다 하bridge), (Waiting room) . 

지만 항공 가 하는 공항시  여객  미 과 상당

 사하지만 보안검사 과 여객탑승 가 필수  시

 해상 여객시 보다 많  시  필 하다.

B
us term

inal

B
us stop

R
ailw

ay station

S
ubw

ay station

T
ransit facility

A
irport

P
assenger ship term

inal

M
etro train station

Connection 
facility

Pedestrian access road ○ 　 ○ ○ ○ ○ ○ ○

Main exit door ○ 　 ○ ○ ○ ○ ○ ○

Handicap parking ○ 　 ○ ○ ○ ○ ○ ○

Internal 
facility

Passage ○ 　 ○ ○ ○ ○ ○ ○

Slope ○ 　 ○ ○ ○ ○ ○ ○

Lift ○ 　 ○ ○ ○ ○ ○ ○

Escalator ○ 　 ○ ○ ○ ○ ○ ○

Stairs ○ 　 ○ ○ ○ ○ ○ ○

Sanitary 
facility 

(handicap 
stall)

Closet bowl ○ 　 ○ ○ ○ ○ ○ ○

Urinal ○ 　 ○ ○ ○ ○ ○ ○

Washstand ○ 　 ○ ○ ○ ○ ○ ○

Guidance 
facility

Braille bloc ○ ○ ○ ○ ○ ○ ○ ○

Induce and guide facility ○ ○ ○ ○ ○ ○ ○ ○

Alert and refuge facility ○ 　 ○ ○ ○ ○ ○ ○

Etc facility

Ticket office ○ 　 ○ ○ ○ ○ ○ ○

Vending machine ○ 　 ○ ○ ○ ○ ○ ○

Beverage stand ○ 　 ○ ○ ○ ○ ○ ○

Ticket gate 　 　 ○ ○ ○ 　 　 ○

Platform ○ 　 ○ ○ 　 　 　 ○

Security checkpoint 　 　 　 　 　 ○ 　 　

Passenger boarding bridge 　 　 　 　 　 ○ 　 　

Waiting room 　 ○ 　 　 　 　 　 　

Pregnant women rest ○ 　 ○ ○ ○ ○ ○ ○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rticle 12.

Table 3. Convenient mobility equipment by terminal



해상 통에  장애인 편의시3. 

법  근거3.1 

애 에 한 심  계   가에

는 동 하다 가 가가 만  채택한 . UN UN

애  리에 한 약 는 애  립  9

생 하고 삶  든 역에  참여할 수 게 하 고, 

애  다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지역 에

 리  경 통 등 에게 개  또는 공  시  , 

 비스에 한 근  보 하는 한 가 당사  

라고 규 하고 다.

애  편  보해 다는 것  택  것  아니

라 가   에 우리나라에 도 통   

동  보하  해 하고 다.

애 복지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항  가  지 단체는 애  공공시 과 23 1

통수단 등  안 하고 편리하게 할 수 도  편 시

  운 에 필 한 책  강 하여야 한다고 규

하고 다.

또한 통약  동편  진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는 애  등 통약 는 간  엄과 가3

  행복  할 리  보  하여 통약 가 

아닌 사람들  하는 든 통수단 여객시   도, 

 차별없  안 하고 편리하게 하여 동할 수 는 

리  가진다고 규 하고 다.

애 차별 지  리  등에 한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는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19

통약  동편  진 상 통사업   통행

 동  통수단 등  근 함에 어  애

 한 리 거 하여 는 아니 애  , 

동  통수단 등  애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하여 안 하고 편리하게 보행  동  할 수 도  하

는  필 한 당한 편  공하여야 한다고 규 하고 

다.

라  애  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든 통

수단  여객시  차별 없  안 하고 편리하게 하여 

동할 수 는 리  가지 애   특  고, 

하여 시 비 도 비스 등  수단  , , , , 

당한 편  공  리가 다.

결과  연안에 운   한민    우

리나라가 체결한 약과 내 에 라  애 에 

한 편 시  하여야 하  애  승 할 수 는 

한 책  보하여야 한다 또한  항하는 . 

미 에 도 애  차별 지 않고 동 과 통  

보  수 도  하여야 한다.

애 차별 지  리  등에 한  통

수단 에 어 애 에게 당한 편  공하도  규

하고 나 통약  동편 에 한 사항  규 하, 

고 는 통약  동편  진    편 시  

 에  비스에 해 는 체  규 하고 

지 않다  해  여행하는 체어 사  애   . 

시각 애  여객  승하  시 도   없  경우에

는 상당  곤란한 상 다.

통  사람 또는  한 에  다   동‘ ’

하  한 행 동 능 또는 과  등 통수단  , , , ‘ ’

사람 또는  운 하는 에 는 거 동차· ·

열차 항공    등  하고 다 통 비스 는 · . ‘ ’

사람들  편리하고 안 하게 한 에  다   동

할 수 도  통수단  통시  공하거나 할 

수 도  하는 것 통  민들  보편 고 편, ‘ ’

리하  안 하게 상 해상 항공 통수단  통시  등· ·

 한 통 비스  공 아 동할 수 는 리  

 수 다 또한 여 에는 민  동할 리 통수. , 

단  택할 리 운  귄리 통 보 근  리도 , , 

포함 다 라  가는 민에 한 신 하고 편리하  . 

하고 안 한 통 비스  공하고 통  진 하

여야 한다(Mo et al., 2010).

에 한 애  동편 시 에 한 는 해

사 에 는 해사안 원(IMO) (Maritime Safety Committee)

가 담당하고 다 에  . 1996 Recommendation MSC/Circ.735 

에    애  에 하  한 여(1996.6.24.)

객  계  운 에 한 고안(Recommendation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assenger ships to respond to elderly 

and  하 다  고 disabled persons' needs) (IMO, 1996). 

안  약  어 각 가가 강  행하고 

는 것  아니나 애  리에 한 약  행UN 

고 에  하고 다 우리나라에 는 . 

통 가 에 여객  동편 시  매뉴얼  2009

할  참 하 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iars, 2009).

미 에 는 에 라 든 에  애  편 시  

어야 한다  월  여객  에 어 . 2010 1 3

애  차별  지하는 규 (49 CFR Part 39, Transportation 

 시행 고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assenger vessels)

다  규  여객    운 공공  민간 포. (

함 가  하는 애  탑승객에게 애 별 )



공해야 할 도움  비스 여객 미  등 시 에 , 

해야 할 애  근편 시    비스 , 

에 어 애 에 한 차별 지 등  규 하고 다.

 아 랜드에 는 애  (Disability act 2005)

 하여 해상여객운 에  근  지 (Guidelines for 

 통  가 애accessible maritime passenger transport)

원 가 공동  하 다 여 에 상에는 내  취. 

항하는 든 여객 승하  여객시 에 하는 것  , 

 하고 다(Department of Transport and NDA, 2010). 

본에 는 에 고 신체 애  등  2000 , 

통  한 동  원  진에 한  었

고 통 에 는 여객  애 계(Barrier free) 

뉴얼  었다 후 개  통해 에는 여객. 2007

 애 가 드라  포 었다  가 드라 에. 

는 수  미만   하고 해상운 에 5

는 여객 에  한다(Maritime Bureau, 2007).

해상 통의 장애인 이동편의시3.2 

해상 통에 한 통약  동편 실태 사결과  

 보  각  통수단과 시  에  가  낮  수Table 4

 보 고 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가 사한 에  통수단  가  낮(2016)  17  %

합  보 다 항공  경우에는 . 99 %  합

시  한 그것에 비 하  나 한 비 다.

Category
2011

(%, )
2016

(%, )
-

V
e
h
I
c
l
e

Bus
Single-deck 63 72 9

Low-floor 96 93 -3

Subway 91 92 1

Train 93 94 1

Airplane 98 99 1

Passenger ship 17 18 1

T
e
r
m
i
n
a
l

Bus Terminal 43 54 11

Railway station 78 84 6

Subway station 73 81 8

Airport 80 81 1

Passenger ship Terminal 64 68 4

Bus stop 37 39 2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The 

Third Mobility enhancement plan for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2017~2021), pp. 6-7.

Table 4. Installation of convenient mobility equipment

과 같   승하 하  한 갱웨Fig. 1 (Gangway)

는 거  애  단독  하  어 운 시  보여진

다   애 에 합한 승하  시  보. 

하지 못하고 다는 것  사실 다.

한편 여객시  검한 결과 도시철도  철역사  

합  84  가  고 철도역사 % , 81.0 공항여%, 

객 미  81 순 었다 빈도가 다  시 에 비해  % . 

스 (39 과 여객 동차 미%) (54  합 %)

 평균 하 수 었다 통수단에 는 여객  가  . 

낮  었 나 에 비하여 여객 미  비  

68  스 여객 동차 미 보다  수 다% , .

러한 낮  애  시  에 애  업체  

여객 미 에 도움  청하  안   승  

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동승 들에 해 보  아 

어 게 승 하 도 한다.

재 운    여객 에 애  편 시  

어 지 않  상 에   보 할 수 는  비

스 공  여객  하는 애  동  보  해

 드시 필 하다.

Fig. 1. Passenger ship’s slope and gangway.

 

우리나라  통편  시 에 한 만 도  살펴보  

 같   만 도는  비 평균  상승Table 5 2016 2011 2

하 다 여객  만 도는 평균수  상승  루어 다. . 

하지만 운 수단가운  스 다  낮  만 도  

보 고 지만 평균 하  만 도  보 고 다.

여객  미  경우에도 스 미  다  낮  만

도  보 고 지만 미  평균  만 도 낮았  2016

 만 도는 에 비하여 개 지 못하 다2011 .

결  애 들  해상 통에 한 여객 과 여객  

미  만 도는 아주 낮  수  많  개  필 하

다 그 는 스  같  낮  만 도  보 는 통수단. 

 경우에는 도시철도 철도  통수단  체 가능 하, 

 또한 가 택시 등  할 수 다, .

그러나 해상 통 수단  경우에는 가   거  없

다시피 한 상 에  체 가능한 통수단  없  에 

욱 심각한 상  다. 



Category
2011
( )

2016
( )

-

V
e
h
I
c
l
e

Bus
Single-deck 56 58 2

Low-floor 62 65 3

Subway 64 65 1

Train 61 63 2

Airplane 65 67 2

Passenger ship 58 60 2

Average 61 63 2

T
e
r
m
i
n
a
l

Bus Terminal 54 56 2

Bus stop 57 58 1

Railway station 61 62 1

Subway station 63 63 -

Airport 64 65 1

Passenger ship Terminal 57 57 -

Average 59 60 1

Pedestrian Environment 54 56 2

Total average 58 60 2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The Third Mobility enhancement plan for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2017~2021), p. 21.

Table 5. Satisfaction of transportation comfort for disabled person

해상 통환경 개 방안4. 

용대상 대4.1 

통약  동편  진  에 는 통수단 

가운    에 거하여 해운  2 2 2 2

에  해상여객운 사업에 사 는   여객

 상  하고 다(Passenger ship) .

하지만   도  사업 에 하여 연안에 운항하

고 는  과 도 에는 (Excursion ship) (Ferry)

 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상에  운 고 는 사업(Excursion ship 

과 도 사업 에 사 고 는 과 business) (Ferry business)

착 에 한  과 같다   도 사업Table 6 . 

에 하여 등 하고 해상에  운     318

척  도  척 다  도가 락 등100 . (Excursion) 

 도에 사 는  지역별 는 천에 척  등75

어 다 다  창원 척 통  척 여수 척 등  . 71 , 63 , 25

순  운 고 다.

 가운  여객 과 비슷하게 운  업  수행하는 도

 개  도  착  보하고  가  많  도179

 보 한 지역  통  척  다  여수에  척27 21

 운 하고 다 하지만 과 도  애  편 시. 

 해야 하는 상 에  고 므  도  

허  나타나고 다.

Area
Excursion ship business Ferry business

Vessel Terminal Vessel Terminal

Incheon 75 12 9 11

Pyeongtaek 8 3 9 9

Taean 5 6 2 6

Boryeong 5 3 - -

Sokcho 2 2 2 1

Donghae 1 2 2 3

Pohang 1 1 - -

Yeosu 25 10 21 52

Wando - - 6 15

Mokpo 11 6 7 15

Gunsan 7 4 - -

Buan 1 1 - -

Ulsan 2 2 - -

Busan 17 10 - -

Changwon 71 13 6 -

Tongyeong 63 33 27 62

Jeju 7 3 1 1

Seogwipo 17 6 8 4

Total 318 117 100 179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Table 6.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on coastal sea

하지만 우리나라  달리 미  통 는  규  

계없  든 여객  여객  에 어 애  차별  

지하는 규   는다고 규 하고 다 라  . 

여객 에는 리 람(Ferries), (Excursion vessels, sightseeing 

수상 식당 크루 등vessels), (Floating restaurants), (Cruise ships) 

도  포함 다고 해 하고 다.

여객  운 는 애  청하는 경우 여객 미  

 매 수하  리 실 에 승하 하, , , 

는 곳 지 드시 도움  공해야 한다.

또한 여객  운 는 도움 없  여객 에 승하 할 수 

없는 애 에게 승하 에 필 한 도움  시 공해야 하

 경우 애  승객  동 하는 다양한 수단 리프, , 

트 경사 탑승 사 직원에 한 도, , (Boarding chairs), 

움 등  할 수 다.

여객  운 는  내에  동 체어 등 애  동

보  사   안 과 합하지 않는다



는 것  하지 못하는 한 보행상 애  하는 , 

동 체어 등   내에  사 할 수 도  책 행, , 

차 등  합리  해야 한다. 

여객  운 는 여객 미   내에   에

게 공하는 매 운 운행스케 운행 지연 수하  보, , , , 

안  브리핑 등  보가 시각  청각 애  등에게 , 

과  달  수 도  필 한 보   비스  

공해야 한다.

또한 미  워싱 주 통 원 (Washington State Transportation 

에 는 여객   승 에   Commission’s)

료  보하고 지  책 평가  진하(Panel data)

고 다  는 웹사. Ferry Riders' Opinion Group(F.R.O.G.)

트  통해 여객    상  한 

사  지  진하고 다 과 애 에 한 . 

여객  편 시  검하여 승 에 한 책  평가

 시  평가함  과  책  집행하고 다

(Ferry Riders' Opinion Group, 2018).

시 개4.2 

민  해양 에 한 심  가  여객  등 해상

통수단  하는 사 가 가하고 다 또한 해상여객운. 

에 는 안   해 안 경  개 고 다.

하지만 애  경우에 우리 사 에 연스럽게 살아가

는 원 지만 들  동에 한 본  리  보

하는 는 한  었다 우리나라  해상 통 경  볼 . 

 애 들   하 에는 나 한 시  

공하고 는 것  실 다.

러한 애 들에 한 통  차별  연스럽게 

동  한과 함께 지역  고립  도하게 다 동  . 

약할 경우 연스럽게 사 에  는 차별  사  

억압  나타나게 다 러한 본  통  보 하  . 

하여 사  우리나라에 는 애  하

고 사  각 야에  애 에 한  하고 는 가운

 과 여객 미 에 는 나 낙후 어 다.

 통수단에 어야 하는 동편 시  Table 7

안내시 내 시(Information facilities), (Internal facilities), 

타시  한 내 다 통약  동(Etc facilities) . 

편  진  시행 에 하여 여객 에는 수직12

 하고  하여야 한다(Vertical Handle) .

에 승 한 시각과 청각 애  해 는 안내 

 안내 행 지 시(Announcement), (Text sign), (Destination 

 하게 하여야 한다table) . 

다  애  해 체어 승강 비(Wheelchair lifts), 

체어 보 함 통약  (Wheelchair storage), (Mobility 

과 애  실disadvantaged persons chair) (Toilet for 

 비 어 어야 한다 아울러 애  근가능disabled) . 

시   통 가 (Disability accessible mark) (Exit door)

타 비  비 어 어야 한다(Etc facilities) .

체어  하는 애  경우에는 에 승하  하

는 것  상당  어 다 그래   같  크루  경. Fig. 2

우에는 여객 탑승  하여 편(Passenger boarding bridge)

리하게 승하  할 수 다 주  항공 에  사 고 지. 

만 에도 도 할 필 가 다.

Information 
Facilities

Internal Facilities
Etc 

Facilities

A
nnouncem

ent

T
ext S

ign

D
estination T

able

W
heelchair L

ifts

W
heelchair S

torage

M
obility D

isadvantaged Persons 
C

hair

T
oilet F

or D
isabled

V
ertical H

andle

D
isability A

ccessible M
ark

E
xit D

oor

B
U
S

Low- 
Floor

○ ○ ○ ○ 　 ○ 　 ○ ○ 　

Single- 
Deck

○ ○ ○ ○ 　 ○ 　 ○ ○ 　

Seat ○ ○ ○ ○ 　 ○ 　 　 ○ 　

Rural ○ ○ ○ ○ 　 ○ 　 ○ ○ 　

Express ○ ○ ○ ○ 　 ○ 　 　 ○ 　

Train ○ ○ ○ ○ ○ ○ ○ 　 ○ ○

Subway ○ ○ ○ 　 　 ○ 　 ○ ○ ○

Airport ○ ○ ○ 　 ○ ○ ○ 　 ○ ○

Passenger 
Ship

○ ○ ○ ○ ○ ○ ○ 　 ○ ○

Metro Train ○ ○ ○ 　 　 ○ 　 ○ ○ ○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rticle 12.

Table 7. Convenient Mobility Equipment By Vehicle

Fig. 2. Cruise ship’s passenger boarding bridge.



법령 비4.3 

우리나라에 는 애  동 경 개  하여 통수단

과 미  등에 하여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가  시한  다  통Affaires(2009) . 

해 여객  동편 시  매뉴얼  하여 

 시한  다 하지만  에 는 애  . 

동편 시  공하지 않고  에 도 시 개

 하지 않고 다. 

애  동편 시  어 지 않   경우

에는 애  보 하고 편  담당하게  비스  

보 어야 한다 하지만 통약  동편  진  . 

에 는 에 한 비에 하여 언 하고 지 않  

에 사  체규 에 포함 시키거나 해상여객운 에 

한 운 규 에 포함시켜야 할 것 다.

 건 규 에 는 애  편 시  가 

는 도  허  견 어 보  다 본 연 에  . 

 개 사항  하여 애  사  원

 통  해 지 않도  하여야 한다.

한편 애  동편 시  어야 하는 여객  

미  통약  동편  진 에 하여 2

항만 에  역항에 어 는 항2 2

만시 에 한 하고 다 라  연안 여객 라고 하 라. 

도 역항  아닌 연안항  하는 항만  에  

는  허  다. 

우리나라에는 산항  비 하여 개 역항   31

연안항  항 등 개에 고 다 라  개  연29 . 29

안항과 도 에 는 여객  안시   

다는 것 다    도 사업 에 한 착  . 

역시 애  동편 시  공하지 않아도 다.

라  해  항하는 여객 과 연안  항행하는 여객

  도  애  동편 시   수  상, 

당한 차  가지게 다 러한 차  극복하  해. 

는   보  필 하다.

통약  동편  진     , 2 2

통수단   해운 에  해( ) “ 2 2

상여객운 사업에 사 는   도 사업, 

에  사업과 도 업에 사 는 마리2 , 

나항만    리 등에 한   마2 3

리나 라고 개 할 필 가 다” .

뿐만아니라   여객시 항만시   2 3 ( )

항만  과 에  역항과 연안항“ 2 2 3 , 

  도 사업  에  과 도 마2 , 

리나항만    리 등에 한 에  2

마리나항만시 라고 개 하여야 한다” . 

향후 어 어항 에  어항 과 낚시 · (Fishery port)

리  에 한 낚시어 어 에 한 어, , 

수상 안 에 한 수상 도 애  승

하  할 수  에 단계  개  필 하다. 

결 론5. 

본 연 는 해상여객운  다양   하여 

애  동편  향상   진행 었다 그간 득수. 

 향상과 사  책  강  해 애 에 한 

심  택  것  아니라 드시 공하여야 하는 애

 과  것 다 애가 천  생할 수. 

도 지만 사고 등에 해 후천 도 누 나 애  

 수 다 라  애 에 한 특별한 심 라 보다. 

는  보편  심   애 에 한 동  

보 다.

사 는  애  약  비 하고 애  UN

리  보 함  사   여나가고 다. 

러한 사   가운  통   동  한  

여나가는 것  애 에게 동편 시  공하는 것

다.

행 우리나라   살펴볼 경우 연안여객  한 

역할  담당하고 는   도   고 다

는 것과 역항에  여객 미 에게만 동편 시

 어야 한다는 것  다 행  진. 

과 다 게 한  애 에 한 해상 통 경  공

하고 다 라   보  시 하   . 

과 승하 시 에 애  동편 시  보하여야 한다. 

또한 비   애  동편 시  하지 않

  많고 또한 애  보 하는 에 한  

근거가 하다 런  해결하  해 는 산 지. 

원  통해 라도 애  동편 시  보하는  

필 하다.

본 연   향후에  사  통해 보 한다  

애  통  신 에 여하고 해양  산에도 큰 

여가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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